
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이 공익사업에 해당 

되는지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하여 

수용재결 가능 여부

1  질의

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이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

률（이하“토지보상법”）」제4조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 되는지와 자동차 운전학원이 

공익사업에 해당 된다면 다른 공익사업（도시개발사업）으로 수용재결이 가능한지?

2  회신

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，제88조 

및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설치된 경우라면 토지

보상법 제4조제8호에 해당된다고 보며，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불

구하고，다른 공익사업（도시개발사업）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았다면 

사업지구내의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은 가능하다고 보며，자동차운전학

원의 제외 등에 대하여는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보

나，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 

단 하시기 바랍니다. [2010.07.14. 토지정책과-3661】


